
(신구대비표- 별권4)『26년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개정(안)

현재 매뉴얼 26년도 개정(안) 개정 사유

p.19

*(점검/수리)「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내 ‘별표6 내 운영유지비 범위

p.19 

*(점검/수리)「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내 ‘별표9 내 운영유지비 범위

표준지침 

2025.07.01.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 번호 변경

p.22

(대상) 통합관리기관의 자체 시스템과 ZEUS를 연계

하여 장비관리 기능 구현을 희망하는 기관(‘국가연구

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2조에 

근거)

p.22

(대상) 통합관리기관의 자체 시스템과 ZEUS를 연계

하여 장비관리 기능 구현을 희망하는 기관(‘국가연구

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9조에 

근거)

표준지침 

2025.07.01.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 번호 변경

p.37 

제7장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1.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제6조에 따른 자체장비 심의위원회(이하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것

p.37

제7장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1.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제7조에 따른 자체장비 심의위원회(이하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것

표준지침 

2025.07.01.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 번호 변경


